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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쟁 해 결 사 례

상품하 로 한 품

내내

1. 비 가 상품사 제품 하 로 AS를
2. AS를 후 사 다시 동 한 제품 하 생
3. 매 는 AS를 거 하고 환 청함

계계
규규

비 피해 보상 규정
① 품 보 간 내에 정상적 사 상태에 생한 능

능상 하 생시 → 무상수리
② 수리 가능시 → 제품 환 또는 가 환
③ 환 가능시 → 가 환



분 쟁 해 결 사 례

상품 사 후 품

내내

1. 상품 매한 후 사 해보니 마 에 들 않아 품 함
2. 판매 는 미 제품 사 하 므로 품 환 거 함

계계
규규

제 17조 청약철회
② 비 는 다 각호 1에 해당하는 경 에는 신판매업

사에 하여 제 1항 규정에 한 청약철회 등 할수 없다. 다만, 
신판매업 가 제 6항 규정에 른 조 를 하 아니하는 에는

제 2호 내 제 4호에 해당하는 경 에 청약철회 등 할 수 다.



분 쟁 해 결 사 례

판매가격 력

내내

1. 판매 가 상품 판매가격 에 “0” 빠뜨려 정상적 판매
가 1/10에 등록하

2. 고객 가격 로 상품 매함
3. 판매 는 매 에게 시 연락 취하여 양해를 하고 상품

취 를 청함
4. 매 는 를 거 하고 상품 하라고 함

계계
규규

전 상거래 등에 비 보호에 한 률 제15조 ②
신판매업 는 청약 화 등 공 하 곤란하다는 것

알았 에는 그 사 를 비 에게 체없 알려야하고, 식
신판매 경 에는 비 가 그 전 또는 를 한

날 3 업 내에 환 하거나 환 에 필 한 조 를 하여야
한다.



분 쟁 해 결 사 례

허 고

내내

1. 상품 상 에 살 빠 다고 적힌 내 믿고 상품
함

2. 로 취하 나 전혀 체 않았
3. 매 는 환 했 나 판매 는 환 거

계계
규규

전 상거래 등에 비 보호에 한 률 제21조
① 전 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또는 신판매업 는 다 각호 1
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 는 아니 다.
1. 허 또는 과 사실 알리거나 만적 사 하여

비 를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 를
해하는 행



분 쟁 해 결 사 례

상품 과 상품정보

내내

1. 판매 가 상품 과 상품 상 정보를 하게 등록
2. 판매 가 상 정보 동 한 내 상품 함
3. 매 가 상품 믿고 상품 매하 는 , 상품

다르 , 상품 품하고 환 청함
4. 판매 는 상 정보를 않 매 에게 책 물

계계
규규

전 상거래 등에 비 보호에 한 률 제21조
① 전 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또는 신판매업 는 다 각호

1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 는 아니 다.
1. 허 또는 과 사실 알리거나 만적 사 하여

비 를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 를
해하는 행



분 쟁 해 결 사 례

상품

내내

1. 판매 가 실수로 매 가 주문한 상품과 상 한 상품 함
2. 매 는 상품 환에 른 택 비 담

계계
규규

화 등 내 표시· 고 내 과 다르거나 계약내 다르게
행 경 에는 당해 화 등 공 날 3월 내, 그

사실 안 날 또는 알 수 었 날 30 내에 청약철회 등
할 수 다.


